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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원회 공고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에서 나누어 판매되는 화장품의 라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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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22조 2항 및 3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 화장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국내에서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에서 판매하기 위해 패키지로 나누어지는(소분) 화장품의 태국어 라벨은 화장품(리필 화장품),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의 개방된 위치에 잘 보이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화장품의 이름과 화장품의 상표명. 이는 다른 내용보다 큰 글자를 가져야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명칭,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 명칭
(3) 리필 지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화장품을 포장하는 장소의 이름과 위치
(4) 소분 대기 중인 화장품 배치(batch)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문자
(5) 소분 대기 중인 화장품의 제조년도 및 제조월
(6) 소분된 화장품의 연도, 월 및 일
(7) 사용 설명서
(8) 리필 지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순 함량
(9) 화장품 위원회의 화장품 라벨에 대한 공고에 따라, 화장품 라벨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QR 코드 또는 기타 형태의 표시
제2조 제1조에 따른 화장품 라벨은 태국어로 된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텍스트나 외국어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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